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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방화시설에 대한 관련자료]

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충전재

□ 법규(기준)

ㅇ 건축법시행령 제46조(방화구획의 설치)

ㅇ 피난․방화규칙 제14조(방화구획의 설치기준) 제2항 제2호

급수관, 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

획과의 틈을 다음의 하나로 메울 것

가.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

나.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

□ 관련구조 검토

ㅇ「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」에 대한 검토

- 관련 표준 : KS F 1611-6(미네랄울과 내화코팅제를 사용한 선형조인트 충전시스템)

- 인정 구조 : 미네랄울(암면)과 내화코팅제를 사용한 선형조인트 충전시스템 4개 구

조로 〈표〉와 같음

〈표〉미네랄울과 내화코팅제를 사용한 선형조인트 충전시스템(4개 구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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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적용 검토 : 커튼월외벽과 바닥슬래브 간의 틈새에 시공하도록 표준화한 구조이나

표준에서 규정된 사양과 반드시 일치하게 시공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으며, 또한

내화코팅제를 사용한 내화충전구조는 실제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표준

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구조임

ㅇ「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」에 대한 검토

- 관련 기준 :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(국토해양부 고시)

- 기준 내용

건축물의 피난․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내

화구조와 동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내화충전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

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7. “내화충전구조”라 함은 방화구획의 수평․수직 설비관통부, 조인트 및 커튼

월과 바닥 사이 등의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것으로서, 다음 각

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.

가. 규칙 제6조에 의한 불연재료로 밀실하게 충전한 것으로 경화 후 균열이

없는 것.

나. 제21조에 의한 “세부운영지침”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, 기준에 따라

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인된 재료 또는 시스템

- 적용 검토 :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란 결국 ‘불연재

료로 밀실하게 충전한 것으로 경화 후 균열이 없는 것’과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



방재정보 2

 Korean Fire Protection Association 15

침에서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‘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인된 재료 또는 시스템’을

말함.

□ 검토 결과

ㅇ 충전재의 설치대상

- 방화구획선을 관통하는 배관, 케이블, 덕트 주위 틈새

- 조인트, 커튼월 틈새

ㅇ 충전재의 법적기준

①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

② 불연재료로 밀실하게 충전한 것

② 시험한 결과, 내화충전성능 확인된 구조

- 시험방법 :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

-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: 3년

ㅇ 실무 적용

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틈새 충전은 상기 ①②③의 방법으로 하면 되나, 본문 검토

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①의 방법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방법이므로 ②와 ③의

방법으로 시공 또는 개수하는 것이 현실적임.

☞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틈새는 “불연재료 또는 내화충전성능이 확인된 구조로

밀폐”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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